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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년 OOOO본부 -

종 합 감 사  결 과

Ⅰ  감사개요 감사개요

 감사기간 : 2014. 05. 12. ~ 05. 23.(2주)

 감사범위 : OOOO본부 업무전반

감 사 자 : 감사실장 외 6명

 시행근거

m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

m 경기도시공사 감사규정 제3조 2항

m 2014년 업무계획 및 감사종합계획

 감사방향

m 사업기획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 검토

m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점검

m 주요 지적사항에 대안 제시 및 우수사례 발굴

감 사 결 과

 m 총 지적 건수 :  10건

   - 행정상 조치 :  5건(시정1, 통보4)

   - 재정상 조치 :  4건(시정4, 감액 306,148천원)

   - 모범사례 : 1건(절감액 970,908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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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감사결과 총평 감사결과 총평

 설계(변경) 분야

  m 설계변경 감액 조치 부적정(감액 167백만원)

- 세륜시설 규격변경(24개월→19개월)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

- 임목폐기물 계근시설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

- 가설휀스 설치 미해당 구간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

  m 설계기준 변경적용 소홀(감액 77백만원)

- 자전거도로 포장두께 변경 미조치(보조기층 10cm→20cm)

- 동상방지층 적용기준 변경 미조치(동상방지층 삭제)

  m 설계검토 확인 부적정

- 공사감독업무기준 상 규정된 설계검토 미시행

  m 가로수 식수대 암치환 수량 산정 부적정(감액 5백만)

- 보도포장 두께에 해당하는 암치환수량 깍기수량 변경 미조치

 시공(품질) 분야

  m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부적정

- 설계도서에 명시된 침사지겸 저류지 상단 비상여수로 미설치

  m 우기대비 수방조치 부적정

- 우수처리대책 보완시공 및 변위 지속관찰

  m 시공계획 승인업무 부적정

- 흙막이 공사 등 시공계획 수립전 공사착수

 기타 분야

  m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 부적정

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, 공사계약일반조건 상

“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” 규정 미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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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처분내용
행정상
조치 재정상 조치

관련
부서

1

○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 부적정
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

반조건 상 “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

지급확인” 규정에 의거

① 발주처가 지급한 노무비를 근로자 계좌로 5일이

내 이체하도록 관리방안 수립

②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 후

시행

통보 -

OO

사업단

OO

사업처

2

○ 설계변경 감액 조치 부적정

① 세륜시설 기간축소에 따른 감액 조치

② 계근대 시설 삭제 조치

③ 가설휀스 설치 미해당 구간 감액 조치

시정

(감액)
△167,598천원

OO

사업단

3

○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부적정

침사지겸 저류지 상단 미설치된 비상여수로를 설

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

통보 -
OO

사업단

4

○ 설계검토 확인 부적정

공사감독업무기준 상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과

동시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시공을 주

안점으로 하여 설계검토 시행

통보 -
OO

사업단

  m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감액 미조치

- 신용평가 A등급 이상임에도 계상 및 지급

 모범사례

  m 녹지 식재계획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(절감 971백만원)

- 주변 식재분포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식밀도 조정

Ⅲ  지적사항 처분 지적사항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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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
○ 설계기준 변경적용 소홀

① 자전거도로 포장두께 변경 조치

(보조기층 두께 10cm→20cm로 상향)

② 동상방지층 적용기준 변경 조치

(동상방지층 삭제)

시정

(감액)
△77,220천원

OO

사업단

6

○ 우기대비 수방조치 부적정

① 절토구간 우수처리대책 보완시공

② 절토사면 지속관찰

③ 터파기 구간내 우수처리시설 보완

시정 -
OO

사업단

7

○ 가로수 식수대 암치환 수량 산정 부적정

보도포장 두께에 해당하는 터파기 수량은 깍기

수량으로 변경하여 감액하였어야 하나 미조치

시정

(감액)
△5,170천원

OO

단지처

8

○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감액 미조치

OO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

면제 대상인 신용평가 A등급 이상임에도 하도급

대금지급수수료 계상 및 지급

시정

(감액)
△56,160천원

OO

사업처

9

○ 시공계획 승인업무 부적정

흙막이 공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계획서 승

인 후 시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

통보 -
OO

사업처

10

○ 녹지 식재계획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

현장여건 및 수목규격을 감안하여 완충녹지 식재

밀도 조정하여 예산절감

모범

사례
△970,908천원

OO

단지처


